
대 만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Ⅱ)

(2013년 7월 23일)-(홍콩 aT)

구 분 핵심 내용

� 함육가공제품수입검역강화 관련 Ⅱ

항 목 핵심 내용

검 역/

일 반

� 농업위원회 방문결과

◦ 함육(含肉)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이 갑작스레 강화되어 수입라면 취

급업체들이 농업위원회를 방문, 경위 청취 및 대책강구 요청

◦ 일시 및 장소 : 2013.7.9(화) 14:30∼ / 농업위원회

◦ 참석자 : N사, P사, 일본 니신(日靑) 등 다수업체

� 함육가공제품 수입검역 강화조치 경위

◦ 농업위원회측은 수입라면에 대한 검역 미 준수 신고가 있어 수입검

역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밝힘

◦ 2005년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이 시행되어 고기류(肉塊)가 포함된 

제품은 검역을 필하고 수입되었으나 고기분말(肉粉)류 제품은 검역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검역 없이 수입․유통되었음

� 라면 수입업체들 항의

◦ 20여 년간 아무 문제없이 수입되던 제품인데 갑작스레 규정을 내세워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관련 업체는 죽으라

는 처사 아니냐며 농업위원회를 맹비난

◦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을 준수하려면 최소한 반년에서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계의 상황을 고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

을 건의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답변

◦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붙임 참조) 제4조, 제3항, 제1호의 가열처

리하였음과 고기 추출물 성분의 백분율을 증명 받아 제출하면 우선 유예조치

를 취하는것으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

� 시사점 /대처 방향

◦ 대만은 타 국가의 검역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과 집행 운영에 대한 대응책에미진한 부분이 

있음

◦ 이에 한국에서는 고기성분이나 추출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 집행하고 있는지

를 알려준다면 동 사항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발표 일자 /출처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방문결과  2013.07.09



항 목 핵심 내용

검 역/

일 반

� 주요 내용

◦ 7월 16일 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防檢二字第1021481491號 공문 송부

=> 6월 18일 즉석면(라면류)을 함육가공제품으로 귀속하여 수입검역 

실시(防檢二字第1021481326號) 에 대한 처리 방안 수정.

◦ 동물전염병원체가 활성화 되지 않도록 고온가열 처리하거나 분무건조 제조과정을

거친 분말 상태의 제품(예 : 상온 보존 가능한 건조 추출물, 육류 분말, 뼈 가루,

풍미제 등)은 위험도가 극히 낮다고 판단하여 검역범위에서 제외함

◦ 상기와 같이 고열처리 및 분무건조과정을 거친 분말 상태의 가공제품은

동물 수입검역 실시제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서의 

"수입허가증”란에 「VP999999999999」기입

◦ 수입규정「B01」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일반 심사 방식으로 통관함.

즉 동식물방역검역국 분국의 서면검사 또는 임시장소 검역 후 검역 불필요

대상으로 판정되면「非수입검역실시대상」으로 분류되어 즉시 통관 완료됨

� 시사점 및 대처방향

◦ 함육가공제품(즉석면)이 대만으로 수출될 경우 함육분말제품은 반드시 

고온가열 처리 및 분무 건조 제조과정을 거쳐야 함을 숙지하여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이 요청하는 고열처리방식 및 건조과정 대로 처리하여

수입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국 수출업체 주의 

� 발표 일자 /출처 

◦ 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 防檢二字第1021481491號 공문

◦ 2013년 7월 16일 공문 발행

◦ 원문 사본을 붙임으로 첨부함(1부)

대 만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Ⅱ)

(2013년 7월 24일)-(홍콩 aT)

구 분 핵심 내용

� 함육가공제품수입검역조건 관련 최종 결과

* 주) 대만 수입 규정 「B01」: 수입 시 행정원농업위원회동식물방역검역국이 편집한 

「동식물검역실시품목표」 및 관련검역규정에 따라 수입

<붙임 – 관련 공문 번역문, 원문>



발    신 :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 函

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송 일 : 중화민국 102년 6월 18일(2013.06.18)

문서번호 : 防檢二字1021481326호

붙    임 : 1021481326-al. doc

요 지 : 축산, 가금류 전염병의 침입방지를 위해 설명 二에 부합되는 성분「즉석면

(라면), 함육인 것」에 해당됨을 건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 :

一 현행「함육 가공제품의 수입검역 조건」(붙임 참조) 제 1규정에 따라 함육

가공제품은 우제류 동물 또는 가금류 동물 육류 및 뼈·내장 성분의 가공

제품을 지칭한다. 그 범위는 1902.20.90.10-2「기타 소를 넣은 쌀국수, 조리 또는

조제를 막론 함육인 것」등 제11개 품목분류번호(수입규정:B01) 및 기타 중

앙농업관리기관이 지정한 제품이 포함되며, 행정원농업위원회가 공고하지 

않은 동물전염병 비 역병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그 제조공장은 우선 본국(本局)의

심의 허가를 받아 명확히 하여야 한다.

二 전술한 검역조건에서 지칭하는 육류 및 뼈·내장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동물 유지 및 화학합성 물질은 제외 :

(一) 육류 : 육류 조각(햄, 베이컨 등), 갈은 육류, 탈수 육류 조각, 육류 분

쇄를 통한 육류분말제품, 육류성분이 함유된 가미제, 육류추출물 등

(二) 뼈·내장 : 뼈가루, 간장(肝臟) 가미제 또는 추출물 등

三 시판되는 수입산 즉석 면류는 일부 육류 또는 뼈·내장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국의 검역합격을 받지 않고 있다. 방역 안전을 위해 귀 서는 즉석

면류 등 제품의 신고를 받을 시, 제품 포장표기 또는 성분설명서 중 설명 

二의 성분에 부합되는 것이 함유된 제품은 「즉석면류, 육류 포함」품목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상술한 바에 대해 동의한다면 각 관할 기관에

전달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원본 : 재정부 관무서

사본 : 기륭분국, 신죽분국, 대중분국, 고웅분국



함육가공제품의 수입검역조건

행정원농업위원회

중화민국 93년(2004년) 7월 28일

農授防字제0931478785호 공고

중화민국 94년(2005년) 1월 1일 시행

一 본 조건이 지칭하는 함육가공제품은 우제류 동물 또는 가금류 동물의 육류,

뼈·내장 성분이 함유된 가공제품을 지칭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一) 아래 열거된 중화민국 제품기준 분류코드(CCC. Code) 제품이 해당된다.

1. 1902.20.10.10-9 「기타 소를 넣은 쌀국수, 조리 또는 조제를 막론 함육인 것」

2. 1902.20.90.10-2 「기타 소를 넣은 국수, 조리 또는 조제를 막론 함육인 것」

3. 1902.30.10.10-7 「즉석 면류(라면), 함육인 것」

4. 1904.10.20.11-6 「즉석 죽류, 함육인 것」

5. 1904.10.20.91-9 「기타 튀기거나(澎潤) 구운(焙製) 쌀 함유량 30% 이하의 곡류 

조제식품, 함육인 것」

6. 1904.10.90.10-2 「기타 튀기거나(澎潤) 구운(焙製) 곡류 조제식품, 함육인 것」

7. 1904.90.10.10-2 「기타 예비 조리용 또는 기타 방식 조제의 입자형태、조

각형태 또는 기타 가공(분말 및 세립 제외)의 미 열거 곡류(옥수수 제외)

제품, 쌀 함유량 30%이하, 함육인 것」

8. 1904.90.90.10-5 「기타 예비 조리용 또는 기타 방식 조제의 입자형태、조각형태

또는 기타 가공(분말 및 세립 제외)의 미 열거곡류(옥수수 제외)제품, 함육인 것」

9. 1904.40.00.100-4 「건 빵류, 베이커리 빵 및 유사한 베이커리 제품, 함육인 것」

10. 2104.10.11.00-6 「액체 형태 탕류 및 그 조제품, 육류」

11. 2104.10.21.00-4 「고체 형태 또는 분말 형태의 탕류 및 그 조제품, 육류」

(二) 기타 중앙농업관리기관이 지정한 제품

二 본 조건이 지칭하는 구제역, 우역, 소(牛)접촉 전염성폐렴, 아프리카돼지독감,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또는 광우병의 비 역병구역 또는 역병

구역은 동물 전염병 방역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공고한 상기 동물전염병의 비 역병구역 또는 역병구역을 말한다.



三 구제역, 우역, 소(牛)접촉 전염성폐렴, 아프리카돼지독감의 비 역병구역에서 

수입된 우제류 동물 육류, 뼈·내장 성분이 함유된 함육가공 제품 ; 뉴캐슬

병,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의 비 역병구역에서 수입된 가금류 동물 육류,

뼈·내장 성분이 함유된 함육가공제품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제조공장은 수출국 담당 기관의 심사․인가를 거쳐 생산에 종사하거나

함육가공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어야 한다.

(二) 제조공장은 원료 육류의 유형별, 원산지, 수량, 일자 및 제품가공 제조일자

등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동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三) 제품은 새로운 용기에 포장해야 한다.

(四) 원료용 육류, 뼈․내장은 도축위생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한다.

(五)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이 서명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 중문 또는 중·영문 혼합방식으로 아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공장의 명칭과 주소

2. 제품 품명, 수량, 중량 및 제조일자

3. 동물성 성분 원료에 함유된 동물 종별

4.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장소, 기관 명칭과 그 스탬프 및 서명 발급한 수의사

성명과 날인

四 구제역, 우역, 소(牛)접촉 전염성폐렴 또는 아프리카 돼지독감의 역병구역에서

수입된 우제류 동물 육류, 뼈·내장 성분이 함유된 함육가공 제품 ; 뉴캐슬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의 역병구역에서 수입된 가금류 동물 육류, 뼈·

내장 성분이 함유된 함육가공제품은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제조공장은 수출국 담당 기관의 심사․인가를 거쳐 생산에 종사하거나

함육가공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어야 한다.

(二) 원료용 육류, 뼈․내장은 도축위생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한다.

(三) 제품 제조 가공과정에서 가열처리를 거쳐야 하며, 가열처리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심온도는 섭씨 70도 이상 달하여야 하고, 최소한 30분간 유지해야 하거나

섭씨 100도 또는 그 이상 온도에서 2~3분간 가열처리를 하여야 함

2. 건식 함육가공제품은 건조 전 전술한 가열처리를 거쳐야 함

3. 우리정부(대만)의 인가를 거쳐 전술한 처리조건과 동등한 살균 효력을 지닌

가열처리



(四) 가열처리 후 유효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제품이 동물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五) 제품은 새로운 용기에 포장해야 한다.

(六) 제조공장은 원료 육류의 유형별, 원산지, 수량, 일자 및 제품가공 제조일자,

온도 등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동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七) 제조공장은 수출국 검역 담당기관에서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

역국에 심사허가증을 전달하도록 하며,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을 실사하고 

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출국이 부담한다.

(八) 수입 시 수출국 검역기관이 서명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 중문 또는 중·영문 혼합방식으로 아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조공장의 명칭과 주소

2. 제품 품명, 수량, 중량 및 제조일자

3. 동물성 성분 원료에 함유된 동물 종별

4. 제품 제조 가공과정에서 가열처리를 거쳐, 제3호의 가열처리 조건에 부합하고,

그 생산, 포장과정에 동물전염병 병원체 오염이 없어야 함

5.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장소, 기관 명칭과 그 스탬프 및 서명 발급한 수의사

성명과 날인

五 수입되어 식용되는 함육가공제품 또는 광우병 발생지역에서 수입되어 식용

되는 반추동물의 육류, 뼈·내장 등의 성분이 함유된 함육가공제품은 행정원 

위생서의 관련 수입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六 「고온멸균통조림」요건에 부합되어 수입되는 함육가공제품은 본 조건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광우병 역병지역에서 수입될 경우 제5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붙임- 함육가공식품검역조건 공문사본>










